
국제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27조(이수학점) ① 본 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

하는 자는 다음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필요시 학과별 이수과목 및 

학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, 외국인 학생의 경

우에는 한국어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  
  ② 연구학점 취득 및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

의 학점 이외에 전공학점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. 

  ③ <신  설>

  ④ <신  설>

학과 전공 총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

 국제경영학과

국제경영학, IT 비즈니
스, AI & IT 비즈니스, 
한국문화예술경영

42 36 6

리더십과 코칭 36 30 6
공공혁신 ICT 관리 39 33 6

 국제통상학과
국제통상학 39 33 6

국제통상정책 45 39 6

 NGO학과 NGO학 36 30 6
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36 30 6

<삭제 2021.08.18>
 융합에너지학과 에너지과학정책 39 33 6
 시민사회학과 공통 39 33 6

제27조(이수학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

  ③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생은 복수전공, 부전공 및 트랙을 이수할 수 있

으며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 또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

다. (신설 2026..02.23.)

  ④ 「원격수업 운영기준」제3조에서 정의한 동영상 강의 원격수업은 학기

당 1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(신설 2026.02.23.)

- IDB 프로그램 협약 및 향후 외부 사

업을 대비한 이수 근거 조항 신설

-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기준 

추가

<신  설>
부   칙 <기획팀-2134호 : 2026.02.23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신설


